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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요구이유

○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소아·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.12.31. 만료됨에 따라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

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

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○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(위탁운영)

○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○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

나. 위탁개요

○ 위탁기간: 2024. 1. 1. ∼ 2026. 12. 31.(3년)

○ 선정절차: 공개모집

○ 사업대상: 성남시민

○ 사업예산: 6,709,963천원(국 1,294,551, 도 567,679, 시 4,847,733)

다. 위탁시설: 3개 센터

센터명 소재지 조직 및 인력 사업비

계 96명 6,709,963천원

정신건강복지센터
(부설자살예방센터)

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
 (수정구보건소 5층)

61명 
(센터장2, 직원59)

4,395,282천원
(국 1,080,888, 도 536,246,

시 2,778,148)

소 아 · 청 소 년 
정신건강복지센터

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
(수정구보건소 4층)

18명 
(센터장1, 직원17)

1,129,311천원
(국 91,882, 도 20,955,

시 1,016,474)

중  독   관  리
통 합 지 원 센 터

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
(수정구보건소 5층)

17명
(센터장1, 직원16)

1,185,370천원
(국 121,781,도 10,478,

시 1,053,111)



라. 위탁사무

센터별 위탁사무명

정신건강복지센터

 ∙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
 ∙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

 ∙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

 ∙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운영 

 ∙ 주간재활·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

 ∙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

 ∙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, 복지서비스 연계

 ∙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 조성

 ∙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⋅복지 인력 교육

 ∙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

 ∙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인적자원 지원

 ∙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

 ∙ 재난 정신건강 지원

 ∙ (부설)성남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생명존중사업

 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

소 아 · 청 소 년

정신건강복지센터

 ∙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

 ∙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

 ∙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

 ∙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

 ∙ 교육, 홍보, 자문, 관내 정신보건자원 파악 등 활동

   (소아·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협조 유도)

 ∙ 관내 유관기관(학교 및 아동･청소년 관련 시설 등)에서의 정신

   건강 서비스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

 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아·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

중   독   관   리

통 합 지 원 센 터 

 ∙ 중독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

 ∙ 관내 중독 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

 ∙ 중독질환자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

 ∙ 중독질환자 사례 관리(가정방문, 내소상담,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, 지역방문)

 ∙ 중독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

 ∙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(지역주민 대상 중독 관련 상담·교육 등)

 ∙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

 ∙ 관내 중독 관련 자문(구청, 동주민센터, 학교, 사회복지시설, 경찰서 등)

 ∙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

 ∙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

 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지원사업



마. 수탁기관 자격

○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

○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○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

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3. 향후 추진 일정

가. 민간위탁 모집공고: 2023. 8월 중

나.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: 2023. 9월 중

다. 수탁기관 선정 및 위·수탁자 협약 체결: 2023. 10∼11월 중

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○ 「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7조의2(운영비 지원)
나. 비용 발생 요인
○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소아·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비용(2023년 기준)

∙ 민간위탁금 6,709,963천원(국비19% 도비8% 시비73%)

2. 비용 추계결과   

가. 추계의 전제
○ 2023년 센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
나. 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

총 소요액 20,250,903 6,730,091 6,750,281 6,770,531

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13,265,116 4,408,467 4,421,692 4,434,957

소아·청소년
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

3,408,298 1,132,698 1,136,096 1,139,504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,577,489 1,188,926 1,192,493 1,196,070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(국도비 보조사업)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작성자 :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 혜 진

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1. 세입 · 세출 (단위: 천원)

구 분 계 1차연도(2024년) 2차연도(2025년) 3차연도(2026년)

세 출 20,250,903 6,730,091 6,750,281 6,770,531

정신건강복지센터 13,265,116 4,408,467 4,421,692 4,434,957

소아·청소년
정신건강복지센터

3,408,298 1,132,698 1,136,096 1,139,504

중동관리통합지원센터 3,577,489 1,188,926 1,192,493 1,196,070

2. 재원조달 (단위: 천원)

구 분 계 1차연도(2024년) 2차연도(2025년) 3차연도(2026년)

재원 조달 20,250,903 6,730,091 6,750,281 6,770,531

의존

재원

소 계 5,467,742 1,817,124 1,822,575 1,828,043

보조금 5,467,742 1,817,124 1,822,575 1,828,043

지방교부세

자체

수입

소 계 14,783,161 4,912,967 4,927,706 4,942,488

지방세

세외수입

일반회계 14,783,161 4,912,967 4,927,706 4,942,488

지방채

기 금

공기업 특별회계

기 타
(채무부담, 민자 등)


